
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 2] <개정 2021. 3. 9.>

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

  가.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

할당된 오염부하량(이하 "할당오염부하량"이라 한다) 또는 지정된 배출량(이

하 "지정배출량"이라 한다)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(이하 "초과오

염배출량"이라 한다)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

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.

  나.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

    1)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

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

으로 하되,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
      가)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(배출

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)

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, 조업정지명령, 폐쇄

명령(이하 "조치명령등"이라 한다)의 이행완료예정일

      나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

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

        (1)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

        (2)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

        (3)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

    2) 1)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

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(이

하 "측정유량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(이하 

"일일유량"이라 한다)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

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

한 값으로 하되,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

한다.

    3) 2)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,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      가)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.

       

(1) 일일초과오염배출량 = 일일유량×배출농도×10-6-할당오염부하량

(2) 일일초과오염배출량 = (일일유량-지정배출량)×배출농도×10-6의 

산정방법

       비고: 1.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

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)하고, 

총인(T-P)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(넷째 자리 이하는 

버린다)한다.



            2.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(mg/L)으로 한다,

            3.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(kg/일)과 

1일당 리터(L/일)로 한다.

            4.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(kg)으로 한다.

      나) 일일유량의 산정방법

       
○일일유량 = 측정유량×조업시간

       비고: 1.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(L/min)로 한다.

            2.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

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.

             3.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(L)로 한다.

      다)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

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측

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

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        (1) 적산유량계(합산유량계)에 의한 산정

        (2)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

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

한 산정.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

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.

        (3) (1) 또는 (2)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

장의 용수사용량(수돗물·공업용수·지하수·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

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)에서 생활용수량·제품

함유량 그 밖에 오·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

의한 산정

  다.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.

연도
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

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

2011년 5,800원 25,000원

2012년 이후
5,800원 × 연도별 오염총

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

25,000원 × 연도별 오염총

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

      비고: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

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

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,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

산정지수는 1로 한다.



2. 초과율별 부과계수

  비고 :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.

3. 지역별 부과계수

목표
수질

등급 Ia Ib II III IV V VI

생 물

화 학

적 산

소 요

구량

1 이하 
1 초과
2 이하

2 초과
3 이하

3 초과
5 이하

5 초과
8 이하

8 초과
10 이하

10 초과

총인
0.02 이

하 

0.02 초
과

0.04 이
하

0.04 초
과

0.1 이하

0.1 초과
0.2 이하

0.2 초과
0.3 이하

0.3 초과
0.5 이하

0.5 초
과

부과계수 1.6 1.5 1.4 1.3 1.2 1.1 1.0

  비고: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

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. 

4. 위반횟수별 부과계수

초과율
20% 
미만

20% 
이상

40% 
이상

60% 
이상

80% 
이상

100% 
이상

200% 
이상

300% 
이상

400% 
이상

40% 
미만

60% 
미만

80% 
미만

100% 
미만

200% 
미만

300% 
미만

400% 
미만

부과계수 1.0 1.5 2.0 2.5 3.0 3.5 4.0 4.5 5.0

1일 오·폐수 배

출량 규모(㎥)
위반횟수별 부과계수

10,000 이상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8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5를 

곱한 값

7,000 이상

10,000 미만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7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5를 

곱한 값

4,000 이상 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6



5.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

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
오염총량초과과징금 = (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× 제2호에 따

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× 제3호에 따라 산정

된 지역별 부과계수 ×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

수별 부과계수) - (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)

   비고: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

및 과징금을 말한다.

7,000 미만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5를 

곱한 값

2,000 이상

4,000 미만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5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5를 

곱한 값

700 이상

2,000 미만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4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4를 

곱한 값

200 이상

700 미만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3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3을 

곱한 값

50 이상

200 미만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2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2를 

곱한 값

50 미만

1) 처음 위반한 경우: 1.1

2) 2회 이상 위반한 경우: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.1을 

곱한 값


